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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국문 록】

사립학교 행정직원 인력 리 개선 방안

-제주특별자치도 사립 ·고등학교를 심으로 -

고 민

제주 학교 교육 학원 교육행정 공

지도교수 고

이 연구*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 지 가 공인인 동시에 사인으로 취 되

고 있는 상황 하에서,국·공립학교 행정직원과 구분되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

성격과 어떠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체계 으로 분석하고,동시에 안

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.

이 연구를 수행하기 해 첫째,사립학교의 특성 사립학교법을 기 로 미비

된 법규와 공·사립 간 동질성을 비교 분석하 고,둘째,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신

분이 공법 계인지 사법 계인지 사립학교법 문헌 연구를 심으로 분석하

여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 지 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,셋째,행정직원의 인

력구조 인력 리 황을 분석,제도에 있어 어떠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

있는지를 고찰하여 보고 개선책을 제시하 다.

사립학교 행 직원의 인력 리 방식에 한 만족수 분석 문제 에 한

개선방안 인식을 분석하기 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 16개 사립 ·고등학교

특수학교에 근무하며,사립학교교직원연 리법 용을 받는 행정직원 96명을

*이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 논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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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.

그 결과 첫째,행정직원의 인력 리 만족수 에 있어 승진제도의 만족도,임용

과정의 공정성,공로연수 견근무,노동조합 결성,교육행정경력 인정에 하여

공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용하고 있는 인사제도 련 법규가 사립학교 행정직원

에게는 용되지 않아 인사제도에 있어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.

둘째,인력 리 문제 에 한 개선방안 인식에 있어 특별승진제도 미 도입,

과원에 따른 인사,행정직원의 휴직에 한 비형평성,행정직원의 징계 구제

차에 하여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률 계에 있어 사인간의 근로계약을 넘어

교원 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, 한 사립학교 행

정직원의 인력 리개선을 하여 시 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하여 신분보장

제도의 도입이 가장 시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.

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기 에 근무하고 있으

나 설립 주체자의 임용방법 차이로 인하여 인력 리의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

행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력 리제도와 련하여 실

성이 없고 미비 된 법률과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를 통하여 보완과 개정

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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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학교수(개교) 학생수(명) 비 율(%)

국·공립 사 립 국·공립 사 립 학교수 학생수
학교 2,456 647 1,643,745 345,666 20.9 17.7

고등학교 1,284 946 1,066,461 886,907 42.4 45.4

Ⅰ.서론

1.연구의 필요성과 목

사립학교는 독자 인 건학이념과 교육목 을 구 하기 해 설립된 교육기

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양 성장과정에 지 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.사

립학교법 제1조에서는 “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

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서 사립학교의 건 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

다.”고 하여 사립학교의 설립목 과 지도 원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.즉,사립

학교를 설립하는 목 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의한 자주성의 확보와 공공성의

앙양이란 이 원리를 지주로 하여 건 한 사립학교의 발 을 도모한다는 것이다.

이처럼 사립학교의 ‘자주성’과 ‘공공성’의 두 개념은 건 한 사립학교의 육성과

직결되는 핵심 인 개념들로써,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생각할 때 교육의 자주성을

생각하고,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.요컨

,사립학교의 특성은 ‘자주성’과 ‘공공성’이라는 양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.

신종철(2006)은 사학은 비록 학교법인이나 사인에 의하여 설립·운 되지만 국

가·사회의 공공의 목 과 이익을 하여 운 되고 있는 교육기 으로서 교육기

회의 확 와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 국가발 에 막 한 역할

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 다.

오늘날 한국의 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.

학생 수를 기 으로 학교17.7%,고등학교45.4%로 나타나고 있다.

<표Ⅰ-1> 국 사립 ·고등학교 학교 수 학생 수 황

※자료 :교육과학기술부·한국교육개발원,2009년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,2010

이 듯 우리나라의 등 교육 발 을 해 사학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은 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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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없는 실이다.설립 주체는 학교법인이지만 실제 인 공교육의 내실을 이

끈 주체는 다름 아닌 교사와 이를 지원한 행정직원이다.

특히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해 설립주체가 다름에도

불구하고 국․공립교원의 신분에 하여 용받고 있다.사립학교 교원의 법

지 에 한 규정은 임용권자에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과 유사하거나

용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.따라서 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계약

계에 의한 사인의 신분인지 공무원법의 용을 받는 것을 근거로 공무원의

신분인지 분명하지 않다.사립학교법의 취지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양양하

기 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그 요한 인 요소인 교원에 하여는 내부사항

인 복무규정을 공무원 계법을 용토록 하고 있음은 국․공사립학교 교원의

동질성으로 곧잘 인용되고 있기도 하다(고 ,2002).

행 「사립학교법」에서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

이 있고,2005.5.23교육인 자원부 규 제281호로 폐지된 규 제269호 학교

법인 정 칙에는 “사무직원의 복무와 신분보장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용하

는 규정을 용 한다”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5년 이상 근속을 해도 명 퇴직

상이 되지 못하거나,20년간 승진이 없는 경우 등 기본 으로 받아야 할 근속

승진에 한 내용이 각 학교별 정 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이

다.행정기 의 조직과 정원에 한 통칙 제23조에 의한 정원이란 행정기 에서

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진 인력의 수를 말함과 동시에 행정기 의 업무의

양·성질에 따라 배정되며,직 는 직무등 은 해당 업무의 성질·난인도·책임

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행정실의 경우 공립학교 행정

실 정원에 한 인력지원을 하여 인사 여 리,시설,계약 업무 등 공립학

교에서는 할청에서 지원해주는 업무를 추가 으로 담당하고 있어 공립학교 정

원기 을 도입하고 있음에는 문제 이 있다.

국․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행정직원들도 국․공립학교 행정직원과

마찬가지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.그러나 행정직원의 퇴직 복무,승진

등은 각 사립학교 법인의 정 에 임이 되어있어서,유사한 근무를 하는 공립학

교 행정직원에 비해 승진,공로연수 견근무,노동조합의 결성,서훈제도 용,

교육경력 인정 등 기본 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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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듯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· 등교육법에 의거 설립하여

련 법률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력 리는 공

무원인 공립학교 행정직원과 동일하지 아니하며,신분에 있어 제도 미비함은

물론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.본 연구는 기존의

연구들이 심층 으로 다루지 못한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력 리 문제 을 분석

하고 사 인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로서 사법의 용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행

정직원의 법 지 가 공인인 동시에 사인으로 취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,공립

학교 행정직원과 구분되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 성격과 이에 따라 어떠한

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체계 으로 분석하고,동시에 안을 제시함으로써 그

에 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.

2.연구의 내용

본 연구의 목 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하 다.

첫째,사인의 기부재산 등에 의하여 설립·운 되는 사립학교의 특성 사립학

교법을 기 로 미비 된 법규와 공백을 제시하고,공·사립 간의 동질성을 토 로

행정직원 인력 리의 정성을 분석한다.

둘째,법인과 고용 계를 맺고 근무 계에 있는 행정직원의 신분이 공법 계인

지 사법 계인지 사립학교법 문헌 연구를 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 로

행정직원의 법 지 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.

셋째,행정직원의 인력구조 인력 리 황을 분석,제도에 있어 어떠한 측

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보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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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용어의 정의

본 연구에 앞서 연구목 에 맞추어 정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가.행정직원

이 논문에서 행정직원이라 함은 국·공·사립 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을

통칭한다.비록, ․ 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는 “학교에는...필요한 행정직원

등 직원을 둔다.”라고 되어 있으나,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2항 “각 학교의

소속 사무직원은 ...임면한다.”라고 되어 있어 공․사립 간 용어가 다르다.그러

나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을 해 학교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,사학도 교육을

한 학교이므로 · 등교육법에 용 받는 학교이므로 용어의 정의를 공․사

립학교 구분 없이 행정직원이라 하 다.

나.인력 리

인력 리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법규 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나 논문

에서 인력 리제도라 하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용하고 있는 법규

를 통칭하여 정의하 으며,행정직원 인력에 한 리 상황을 임용 리,연수,

수 리 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.

다.인력구조

각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교수·학습활동을 지원하기 해 행정직원이

배치된다.교원의 배치기 에 하여는 「 ․ 등교육법시행령」에서 명확한 기

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에 한 정인력 수 이 보장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행

정직원의 배치기 에 하여는 표 정원제 리하에 학교별 배치기 을 시·도교

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 실을 고려한 정한 행정인력의 확보에 어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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움이 있다. 한 행법은 학교에서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할 직무의 내용과 범

를 세분화하여 구체 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.이 논문에서 인력구조라는 용

어는 행정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실 구성원의 인 자원으로 정의하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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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이론 배경

1.사립학교의 특성 공·사립 간의 동질성

사립학교법 제2조 1항에는 사립학교의 정의를 학교법인 는 공공단체 이외의

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며,설리주체별 구분으로는

ㆍ 등 교육법 제3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 설립자의 종별에 따라 국가가 설립

ㆍ경 하는 국립학교,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 하는 공립학교(시립학교ㆍ도립

학교라고도 함),법인 는 사인이 설립ㆍ경 하는 사립학교라고 구별하고 있다.

와 같이 사립학교는 법인 는 사인이 설립,경 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

며,국가의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설립자가 의도하는 각기 다른 독특한 건학정신

이 있으므로,이를 달성하기 한 사학 고유의 창의성,자주성이 존 되어야 한

다는 에서 국․공립학교와는 다른 특수성과 자주성이 어도 법률상 선언 으

로 인정되고 있다(이 렬,1998).

가.사립학교의 의의

공립학교는 평등과 사회 인 통합의 실 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의무교육 실

시, 소득층 특수학교 상 아동의 교육기회 보장,계획 인 인력 양성이 필요

한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한다.그러나 사립학교는 자유와 사회 인

다양성 실 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독자 인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특수 재능교

육,종교 교육,보상 교육,직업기술 교육 등 공립학교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

역을 담당한다.말하자면 공학과 사학은 평등과 자유를 축으로 상호 보완 계

에서 공교육의 목표를 수행한다.특히 사학은 민주 사회에서의 교육가치의 다양

성을 보 하고 교육 신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능력의 한

계를 보완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(정수연,2003).

사립학교는 독자 인 건학이념과 교육목 을 구 하기 해 설립된 교육기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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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따라서 사학은 최 한의 자주성과 특수성이 보장된 가운데 운 될 수 있어야

한다.동시에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공기로서 공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.

나.사립학교의 특수성 보장과 실

사립학교의 특수성이란 국ㆍ공립학교는 국가 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

시설로서 공비(公費)로 경 되고 있는 데 반하여,사립학교는 사인의 기부재산

등에 의하여 설립ㆍ운 되므로 통 으로 설립자의 건학정신이 강조되며,독특

한 통과 학풍이 존 된다는 것을 말한다.

이러한 의미에서 사학의 특수성은 공학이 가질 수 없는 특성을 살려나갈 수

있다는 것을 의미하며,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(이종국,1982).

첫째,사학의 건학정신이나 설립개념을 존 하는 건학성이고,

둘째,건학정신에 따라 사학 나름 로의 다양한 학교운 을 할 수 있다는 다양

성이며,

셋째,사학도 사회의 공기(公器)인 만큼 기본재산을 갖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

라 그 법인에서 수익을 올려서 사학운 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재산 공헌성을

말한다.

결국 사립학교의 자유와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설립․운 ,교육내용

교육과정,교재 편성,학생 선발,교원임용 등에서의 자유와 권리라는 것도 이러

한 사학의 특수성에 유래하는 것이며,그것이 결국 사학의 자주성이란 이름으로

규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(임동선,2005).

헌법재 소가 사학의 특수성의 의미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“설립자의 특

별한 설립이념을 구 하거나 독자 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

할 수 있다.”고 하는 데에서 찾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하겠다(89헌가106,

1991.7.2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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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정 내 용

․사립학교법 제9조 ․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행 능력의 인정

․사립학교법 제16조
․이사회 심의 학교법인 운

․재정의 자주성

․사립학교법 제34조
․학교법인의 해산과 합병

․학교법인의 해산 잔여재산에 한 특례
․사립학교법 제45조 ․학교법인의 정 변경

․사립학교법 제50조,

․사립학교법 제53조의2,

․사립학교법 제70조의2

․교직원 인사의 자율성

다.사립학교의 자주성 보장과 실

사학의 자주성이란 자체 교육목 을 실 하기 해 교육내용의 선정이나 학

생선발 등 학사운 을 사학자체가 자율 으로 해나간다는 학사운 의 특성과 공

납 의 결정이나 행정조직 는 인사 리를 사학 나름 로 자율 으로 해나간다

는 행․재정운 의 자주성을 의미한다(류동선,2007).

사립학교법을 살펴보면 사학의 재단은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귀속체이고,

학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지 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

다.즉,재단은 법인(학교법인)으로서 그 의사는 이사회가 결정하고,학교는 법인

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법인으로부터 한정된 의사결정권만을 수임 받는 것으로

되어 있다.이러한 유형의 사학 운 구조의 장 은 학교를 설립하고 책임지는 법

인을 둠으로써 안정 인 사학의 운 을 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는 반면,단

으로는 사학의 운 에 있어 학교법인의 횡 가능성이 있다는 을 들 수 있

다(사립학교법연구 원회,1998).

사립학교법을 심으로 자주성에 한 규정은 <표 Ⅱ-1>과 같다.

<표Ⅱ-1>사립학교법의 자주성에 한 규정

※자료 :1)신종철(2006),사립학교 행정직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-경상북도

사립 고등학교를 심으로,18~19면을 인용함.

2)교육주보사,교육법 ,2011

사립학교의 자주성은 사학(학교)설치의 자유,사학운 의 자유의 두 가지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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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.첫째,사학(학교)설치의 자유는 사립학교가 개인에

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하는 설립자의 특성을 강조하고 존 하는 것이다.둘째,사

학운 의 자유는 교직원 학교조직에 있는 독특한 건학 정신,교풍,교육방침,

교육구성 등에서 생성되는 통 인 분 기나 교육환경 등에 있어서,그 독자성

을 지니는 교육 특성을 의미한다(이성호 외,1998).

헌법재 소 례(99헌바63,2001.01.18)를 살펴보면 사립학교 운 의 자율성과

련하여 “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

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 될 수 있는 교육

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.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 인

교육목 을 구 하기 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 의

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 요체라고 할 수 있

다”라고 시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란 국민이면 구나 학교법인을

설립하는 자유와 설립된 학교법인을 운 할 수 있는 자유로 나 어 볼 수 있다.

첫째,“학교법인 설립의 자유”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“사립학교”라

함은 ‘학교법인 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’하는 각 교육법령에

규정된 학교로 규정하고,동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‘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

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’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 을 작성하여 할청의

인가를 받도록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을 설립할

수 있도록 하고 있다.둘째,“학교법인 운 의 자유”는 학교법인이 학교경 의

법 주체가 되어 운 을 자주 으로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,그 내용으로는 학

교법인이 스스로 운 에 필요한 규율인 정 을 작성하고(제10조),이사회 등 의

사 결정기 을 구성하며(제14조),재산의 리 회계의 운 (제28조 내지 제33

조),교직원의 임면(제53조,제53조의2),법인의 합병 해산(제34조,제36조)등을

자주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. ․ 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서도

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설

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등 학교의 설립․경 의 자유를 보장하고

있다(한국사립 증고등학교법인 의회,2010).

사립학교의 특성을 국가나 사회가 법과 제도 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국․

공립학교와의 차이가 없게 된다.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황을 살펴보면,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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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의 교육의 자주성개념은 사문화(死文化)되었다고 보아도 상 이 없을 것이다.

사정이 이 다 보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행정 료와 사립학교법인(혹은 설

립자)에 의하여 그 자주성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(임

동선,2005).

향후 사립학교법 개선방향으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

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한 책을 강구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아

야 한다.

라.사립학교의 공공성 보장과 실

 사립학교에 있어서 공공성이란 모든 학교교육사업은 사회 공공의 복지를 해

서 그 의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설립자의 사익(私益)

만을 도모하거나 자의 인 경 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공교육개념에서 유래한

사립학교가 갖는 공공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(허재욱,2003).

사립학교법을 심으로 자주성에 한 규정은 <표 Ⅱ-2>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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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정 내 용

1.학교법인에 한 법 규제
․사립학교법 제2조 ․사립학교의 설치․경 을 학교법인으로 제한

․사립학교법 제14조 ․학교법인의 임원정수의 제한

․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․학교법인의 재산권의 제한
․사립학교법 제20조 내지 제23조 ․임원의 취소․제한․결격사유․겸직 지

․사립학교법 제28조 ․재산의 리 담보 제한
․사립학교법 제35조 ․학교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

․사립학교법 제54조의3 ․학교장 임명의 제한

2.학교법인에 한 감독청의

지도․감독권

․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․학교설립에 한 허가
․사립학교법 제11조 ․학교법인 정 의 보충

․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,

․사립학교법 제20조의2
․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․승인취소

․사립학교법 제25조 ․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
․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․학교법인 재산권에 한 허가

․사립학교법 제31조 ․학교법인 ․결산 보고,시정

․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,

․사립학교법 제36조제2항
․학교법인 해산․합병 인가

․사립학교법 제46조 ․학교법인 수익사업의 정지명령
․사립학교법 제47조 ․학교법인의 해산명령

․사립학교법 제48조 ․학교법인의 장부․서류의 보고

3.사립학교 교원에 한 감독권
․사립학교법 제54조 ․교원의 임면에 한 보고 해직 등의 요구

․사립학교법 제54조의2 ․교원의 해임요구
․사립학교법 제60조 ․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

<표Ⅱ-2>사립학교법의 공공성에 한 규정

※자료 :1)신종철(2006),사립학교 행정직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-경상북도

사립 고등학교를 심으로,19~20면 재구성함.

2)교육주보사,교육법 ,2011

헌법재 소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한 헌소원 사건(99헌바63,

2001.01.18)에서 “학교교육은 가장 국가 인 국가융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 의

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,국가·사회 으로 지 한 심과 향을 미치는 것이어서

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”라

는 시한 것도 사학운 의 공공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행 사립학교

법에서 사학의 공공성 련 규정을 찾는다면,학교법인의 설립허가요건이 법정되

어 있으며,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(제10조,제12조),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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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귀속하고,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 는 지방

자치단체에 귀속(제35조),학교법인 임원의 정수를 특정하고 있으며,이사 정수의

일정비율을 개방이사로 선임(제14조),임원 친족비율을 제한(제21조)하고 있는

등을 표 인 공공성 규정으로 볼 수 있다.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이

란 목 사업이 교육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유지

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(한국사립 증고등학교법인 의

회,2010).

이는 학교교육의 사회성에 기해서 교육에 한 통일성,일반성 동질성을 추

구하기 함인 것이다.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앙양한다는 것은 학교교

육이 갖는 공 인 성질을 확보하기 해 사립학교에 해서도 법 규제를 강화

하거나,행정기 이 사회ㆍ공공의 입장을 표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

지도ㆍ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(임동선,2005).

따라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한 규정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거나 사

립학교는 자율성을 근간으로 운 되어야 하므로 공공성에 한 규정은 더 이상

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.

바.공·사립 간의 동질성

헌법재 소 결(89헌가106,1991.07.22)에서는 학교의 동질성․교원의 동질성․

법제의 동질성을 들이 법 직 의 내용(권리․의무․책임)의 용을 같이 받음

을 당연시 하고 있다(고 ,1996).

고 (1996)의 논의를 심으로 공·사립학교 교원간의 동질성을 정리하면 다

음과 같다.

1)학교의 동질성

국가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이 한층 강조되고 국․공립의 교육제도가 확

되는 경향이 있지만,자유민주주의사회는 다양한 가치 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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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 이고 자발 인 노력이 모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

하므로 교육의 자주성․다양성․창의성은 매우 주요한 과제이다.일반 으로

국․공립학교는 보편 인 교육이념과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표 화된 교

육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교 나름의 특성을 개발․배양하는데 본

질 인 한계가 있다.이에 반하여,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

구 하거나 독자 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

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실시를 한 재정

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 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.

이와 같은 사립학교가 그 물 ․인 시설을 운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

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상당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.그러나 사

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에서 국․공립학교와 본질 인 차이가

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 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

한 범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 을 감독․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한

당연하다 할 것이다.

교육법 제83조는 그 설립․경 의 주체에 따라 국․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

별하고 있으나,같은 법 제7조는 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이 정하는

기 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,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는 졸업자는 국립․공

립 는 사립의 구별이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. 고 규정하고 있다. 한 교

육법 제73조는 국․공․사립학교를 묻지 아니하고  각 학교에서 원아,학생을

직 지도 교육하는 자 를 교원으로 정의하고,같은 법 제79조는 교원의 종별과

자격에 하여 국․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.

행 교육법제에 따르면 교육의 내 조건인 교육목 ․교육과정․교과서 등

에 있어서 국․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 차이가 없고,교육의 외 조건인 인

․물 조건 정비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.

와 같이 사립학교의 운 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감독과

통제의 제약을 부과하는 정도는 한결같이 정할 수 없는 것이다.이는 그 시 의

사정과 각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,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

한 궁극 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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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교원의 동질성

공립학교 교원은 행법상의 지 가 공무원이므로 원칙 으로 국가공무원법의

용을 받지만,그 직무를 특수성 즉 문성과 자주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정된

교육공무원법에서 그 자격․임용․보수․연수 신분보장에 하여 일반공무원

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.즉,교육공무원에게는 직 분류제가 용되지 아

니하며 타 직종 는 정부기 간의 인사교류가 지되고,교원인 공무원에 하

여는 자격․채용 임용 차와 승진,직무훈련 등에 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

있으며(교육공무원법 제53조 참조),그 정년을 일반공무원과 구분하여 65세까지

보장하고 있다.

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계에 한 구체 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

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정근무조건을 리고,법률에 의한 신분보

장과 사회보장을 받고 있다(사립학교법 제56조 내지 제60조의2,사립학교교원연

법 참조).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하여 교육공무원과는 그 임용권자

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용 차에 한 규정만을 달리할 뿐(제53조,제53조의2),

그 밖의 자격요건(제52조)․복무(제55조)․연수의무․신분보장 사회보장(제56

조 내지 제60조의3)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. 한 사

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가진다(사립학교법 제60

조).사립학교교원연 법은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에게 그 직

무로 인한 질병․부상 재해에 한 단기 여와 퇴직․폐질 사망에 한

장기 여를 지 하도록 하고, 여 기타 법을 운 하기 하여 소요되는 비용

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그 운 기 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,그

여의 차 내용에 한 주요부분은 공무원연 법을 용하도록 하여 실질

으로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수 의 여를 보장하고 있다.

3)법제의 동질성

이상과 같은 교육 계법상 교원의 지 에 련된 규정들은 종합하여 보면

행 교육법제는 공 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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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에 한 사자로 보고 있고,교육의 문성과 련하여

공․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음을

알 수 있다.이는 특히 등 교육과정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 이 공립학교

를 상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에

앞서 그 소속 계를 월한 교원의 지 의 특수성과 그 직무의 요성 문

성에 따른 교육제도의 구조 특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실 으로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교육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

되어야 함은 물론이고, 등교육의 경우에도 1969년 이래 실시된 공․사립을 불

문한 학교추첨배정제도와 1974년 이래 실시된 평 화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

에 있어서의 선발고사 후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로 말미암아 사립 ․고등학교는

단지 학생을 배정받을 뿐이고 독자 으로 학생을 선발할 권한행사를 제한받고,

학생으로서는 공립학교 는 사립학교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를 스스로

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.

이러한 교육제도 아래에서는 공납 에 있어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

차이를 둘 수 없게 되었고,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

보장해 주어야 할 책무를 진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국․공립학

교와 사립학교에 있어서의 물 ․인 시설의 균등한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지 않

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.

2.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 지 와 특성

가.학교법인과 행정직원의 법률 계에 한 례

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하여만 명 퇴직수당의 지 에 란 근거를

법률에 두고 행정직원에 하여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 제11조 평등

의 원칙에 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명 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

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 을 보 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

보장 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한 특별장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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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고 정의하 다.사립학교 교원의 신분과 정년의 보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

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에 용이하

게 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.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경우 신분과 정년은 법률이

아닌 학교의 정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 체나 고령화 등의

해소나 신속하고 한 인력수 을 하여 법률이 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

하여 다.하여,사립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합리 인 이

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없

다고 시하 다(2003헌마533,2007.04.26).

국립학교 는 공립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,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의 장

는 교직원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국립학교 는 공립학교를 설치․운

하는 주체인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용되어 공무원신분을 취득하게

되는 바, 재 국가의 경우에는 통령령에 의하여 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

교육부장 에게,교육부장 은 그 임명권의 일부를 그 학교의 장에게 임할 수

있는 것이지(교육공무원법 제33조),임명권 자체를 완 히 이양할 수는 없다.

사립학교는 사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학교법인이 학교시설을 설치․운

하는 주체이므로 그 학교장 교직원의 임명권은 학교법인이 가지며,국․공

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님은 당연하고 한 헌법재 소

결정이 그러하듯,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사인으로서의 지 를 갖는 교

직원 등을 학교법인이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명하는 등의 권한이 학교법

인 는 사립학교 경 자에게 있는 것임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,제53조의2

의 제1항 등에서 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헌법 으로 당연한 규정이다.

이 규정을 기본 제로 하여,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2항은 학교육기 의

교원의 임명은 정 에 의해 총장,학장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물론

학교육기 이 아니라도 그 정 에 의해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명을 그

학교의 장에게 임하는 것 역시 지되지 않는다.사립학교 계법은 이러한

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. 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법인으로서의 학교법인과 사

법상 고용계약 계라는 기본 지 에 있는 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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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공립학교 행정직원과의 비교

공·사립학교 행정실의 신분은 법 직 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.공무원은

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인데 반해,행정직원은 사 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

로서 공·사립 간 신분상 차이가 존재한다.

1)공립학교 행정직원의 법 지

· 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“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 에 필요한 행정직

원등 직원을 둔다.”라고 하 고,지방자치에 한법률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

하여 “제30조 제5항의 보조기 과 제32조의 교육기 제34조의 하 교육기

에는 ...지방공무원을 두되,그 ...조례로 정한다.”라고 규정하여 공립학교 행정

직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법 계에 있다.

2)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 직

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“학교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는 ....

그 설치․운 과 사무직원의 정원․임면․보수․복무․ 신분보장에 하여는

학교법인 ...정 으로 정하고 ...”,동법 제2항에 “각 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

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...가 임면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사립학교법 제70조의2“학교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

치․경 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,그 설

치․운 과 사무직원의 정원․임면․보수 신분보장에 하여는 학교법인

는 법인인 사립학교경 자의 경우에는 정 으로 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 자의

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.”라고 하고 있다.즉 정 에 의하여 신분 계를 정한

다고 하고 있으며,

한 사립학교는 사법인 는 사인이 설치․경 하는 사설․사 을 원칙으로

하는 학교임을 뜻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는 국․공립학교와는 그 성립에 있어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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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립학교 사립학교

1.사회보장

․지방공무원법 제68조

1.사회보장

․사립학교법 제60조의2
2.사무기구 직원

․ ․ 등교육법 제19조 3항

2.사무기구 직원

․사립학교법 제70조의2

3.자격(결격사유)

․지방공무원법 제31조

3.자격(결격사유)

․학교법인 정 제64조

(공무원 임용자격 기 과 같음)

4.임용

․지방공무원법 제25조

․지방공무원 임용령

4.임용

․학교법인 정 제65조

5.복무

․지방공무원법 제47조-59조

․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5.복무

․학교법인 정 제66조

6.보수

․지방공무원법 제44조-46조의3

․지방공무원 보수규정

6.보수

․학교법인 정 제67조

7.신분보장

․지방공무원법 제60조-66조의2

7.신분보장

․사립학교법 제56조-제60조의3

․학교법인 정 제68조

지 에 있어서 근원 으로 다르다(황태화,2008).

그러나 행정직원의 신분보장과 복무,인사제도에 있어 교원 지방공무원에게

용하고 있는 법규를 용하고 있어,사인간의 근로계약을 넘어 교원 지방공

무원으로서의 용되고 있는 사항을 동일하게 용되어야 한다고 본다.

<표 Ⅱ-3>에서와 같이 공․사립 행정직원은 다른 법률 계를 가지고 있다.공

립학교 행정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써 ․ 등교육법,지방공무원법,지방공무원

복무규정,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용을 하고 있는 반면,사립학교 행정직원은

사립학교법,정 ,인사규칙에 규정하고 있다.

<표Ⅱ-3>공․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 차이 비교

주 :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목 을 가진 법인이므로 정

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의 규정 범 내에서 운 차를 정해야 하며 동법

시행령의 규정 범 를 일탈할 수 없다.

※자료 :교육주보사,교육법 ,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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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사립학교 교원과의 비교

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

한다. 한 교원의 인사의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

원회를 둔다.교원인사 원회의 조직·기능과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

교법인 법인이 사립학교경 자인 경우에는 으로,사인인 사립학교경 자

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.그러므로 법규의 내용으로 보면 교원

의 임면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며 교원 인사의 요한 사

항을 심의하기 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 원회를 두지만 그 조직·기능과 운

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 으로 정하고 행정직원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과

교사의 계는 고용과 피고용 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.

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사의 법 지 의 토 가 되는 법으로서 제4장 사립

학교 교원(제52조~제66조)에 나타나 있다.즉,자격에 하여는 국․공립학교 교

원의 규정을 용하게 되어있으나 임용권자를 학교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에

게 있음을 규정함으로서(제53조의2)민법상의 고용계약 계에 의한 근무 계는

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립학교법상 법인이나 사인에 의해 임용된 근무 계임은 분

명히 하고 있다(고 ,2010).

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

지만 그 법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구를 교원으로

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 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단에 달

려 있고, 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,그 계약이 조

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(박재

윤,200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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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업무 세부업무
공․사립학교

공통 업무

사립학교

고유 업무

인사 리

정규 교직원 임용 o
기간제교사 기타회계직원 임용 o

근무성 평정 리 o
교직원 호 승 리 o

신분변동자 처리 인사기록 리

(신규/퇴직/ 출입/호 재획정 등)
o

포상 리 o

교육 상자 리 o
신원조사실시 o

인사기록카드 발령 장 정리 o
인사통계 보고사무 o

여 리

여계산 지 o

교직원복리후생

(교직원공제회/노조/교우회 등)
o

세 련 보고 증명서 발 o
연말정산 안내 수합 o

연말정산 처리 o

3.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력구조 인력 리

가.사립학교 행정실의 직무 정원 기

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활동이 그 주된 임무가 된다.따라서 교육활동을 효과

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인 ,물 조직이 있어야 한다.학교의 인 조직은

교원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.교원은 교육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학생교육을

담당하고 행정직원은 교육목 을 달성을 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.

사립학교 행정직원은 공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내

용으로 하고 있고 직무의 성질상 차이를 인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.왜냐

하면 사립학교의 행정실은 정부조직을 그 로 복사 이식한 상태이고 직무에 있

어서도 학교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며,학교의 교육과정 운 지원과 학교의

산을 편성·집행하고 있어 공·사립학교 간 직무의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.공․사

립학교 간 행정실의 직무를 크게 분류하면 아래 <표 Ⅱ-4>와 같다.

<표Ⅱ-4>행정실 단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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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연 리 o
교직원건강보험 리 o

기간제교사 회계직원 국민연 리 o
기간제교사 회계직원 고용보험 리 o

기간제교사 회계직원 산재보험 리 o

비정규직 인건비 리 o
비정규직 퇴직 리 o

채권압류 리 o
여 련 통계사무 보고사무 o

학교회계

.결산

리

산 련 교직원 교육 의 o
학교회계 세입세출 산 편성

(추경 산 포함)
o

결산서 작성 o
결산 련 통계 보고사무 o

학교 안사업 악 산요청 o
압사업 집행 정산보고 o

세입 리

징수결정 수납Ⅰ

(수업료.입합 .학교운 지원비)
o

징수결정 수납Ⅱ

(기타 수익자부담경비)
o

징수결정 수납Ⅲ

(세입세출외 )
o

수납결과 처리 o
과오납 반환처리 o

세입징수보고 o

미수납자 리 o
수지 계표 작성 o

세입 련 통계 보고사무 o

세출 리

공사 구매업무 사 조사 o

산집행 지출 련 사 의

(학교장,교직원,계약 상자 ...)
o

계약업무(입찰,수의계약) o

검수 확인 o
지출결의서 작성 장부정리 o

수지 계표 작성 o
세출 련 통계 보고사무 o

학교발

기 리

학교발 기 조성·운 계획수립 o

학교발 기 수 o
련 보고서 작성 홍보물 작성 o

학교운

원회

학교운 원회 구성 o

학교운 원회 운 o

물품 리

물품수 리 계획서 작성 o

정기 재물조사 o
물품 출납 운용 리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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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 리 환 폐기 o
비품 카드 작성 o

물품 련 통계 보고사무 o

재산 리

공유재산 증감 내역 리 o

사용허가 부 o

시설물 철거 o
재해복고공제회 업무 o

재산 장 리 o
재산 련 통계 보고사무 o

학교시설

리

시설물 신․증․개축 계약 시행 o
각종 시설 리 계획 수립 o

시설물 리자 리 o

시설물 리 지시 감독 o
시설물 련 통계 보고사무 o

문서 리

업무 리시스템 리 운 o
문서 수 o

문성정리 폐기(보존문서) o

우편물 발생 리 o
문서 련 통계자료 보고사무 o

보안 리
보안계획 수립 o
정기보안진단 실시 o

비 문서 리 o

복무 리

비상연락망 수립 o

당직 는 무인기계 용역 리 o

직원 근무상황 리 o
복무 리 련 보고 통계사무 o

학교법인

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신청 o
수익용 기본재산 리 o

법인 재산의 구입·임 ·매각 등 재산 리 o

재정결함보조 기타사업지원과

련한 보조 산정·정산에 한 사무
o

학교법인의 정 변경과 보완 o
사학진흥재단의 차입 리 o

총무

기타

인 서명 리

( 인, 자 인, 자서명 등)
o

교육통계 o

제증명 발 o
학교운 원회 련 업무 o

직원회의 분야별 의회 참석 o

기타보고 통계사무 o
행사 리 o

※자료 :1)행정실 단 업무에 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계로 선행연구인

신종철(2006),사립학교 행정직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-경상북도

사립 고등학교를 심으로,35~36면을 수정 보완함.

2)교육인 자원부,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에 한 연구,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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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학교수

2009학년도 법정부담 납부액(A)(단 :원) 학교법인

입액

(B)

(단 :원)

학교법인

부담률

(A/B)

(단 :%)

연

부담

재해 여

부담

건강보험

부담
계

학교 6

1,306,310,73094,856,370709,318,8302,110,485,930324,100,000 15.4고등학교 9
특수학교 1

공․사립 간 직무의 차이는 없으나 사립학교 행정직원은 공립학교에서 담당하

지 않는 교직원 임용 여 리,교직원 연 건강보험,시설물 신․개․

증축 등 정원 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 한 실이다. 한 사

학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이 거의 없는 법인과 수익

성이 낮아 법정부담 을 출하지 못하는 세 법인들은 법인운 을 한 제 경

비를 조달하지 못한 계로 법인 행정사무를 행정직원에게 담하는 경우가 있

다.이러한 경우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보다 직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게

된다.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 정원은 정 에 규정하고 있으나,<표 Ⅱ-5>과

같이 도내 학교법인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계로 실질 으로 도교육청 사립학

교 재정결함보조 지원계획에 의거 통제를 받고 있다.

<표Ⅱ-5>제주특별자치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 부담률

주 :1)법정부담 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 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부

담해야 하는 연 부담 ,재해 여부담 ,건강보험부담 에 있어 개인

국가외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 을 말하는 것으로서,이를

고등학교이하각 학교설립․운 규정 시행 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법정

부담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 다.법정부담 은 인건비에 비례하여 부

담하게 되는 인건비성 경비로서 법인의 수익률이 인건비 인상률보다 낮

을 뿐만 아니라, 수익성 재산,낮은 수익률 등 법인의 낮은 수익구조

로 인해 그 액 면에 있어서도 증가되는 법정부담 에 미치지 못

하고 있어 부족분에 해서는 국가에서 재정결함지원 으로 지원하고

있다.

2)2009학년도 학교회계 결산 기 임.

※자료 :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,사립학교 행정실장 의회자료,2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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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행정직원 정원 책정 기 은 <표 Ⅱ-6> <표 Ⅱ-7>과 같으며 공립

학교에 하여 지원되는 공립 형태로 운 되고 있다.

<표Ⅱ-6>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행정직원(일반직)정원 책정 기

구 분 5 6 7 이하 비 고

학교
9-34학 1 1
35학 이상 1 2

고등학교
(일반계)

22학 이하 1 1

23-26학 1 2
27학 이상 1 1 1

고등학교
(특성화)

20학 이상 1 1 1

특수학교 25학 이상 1 1

주 :1)정원 책정 기 은 2010년 9월 1일부터 용하 으며,정원 기 에 따라

일반직 정원 직 이 하향 조정되는 학교의 상 직 정원은 재 당해
직 에 재직 인 자가 퇴직할 때까지 행 직 정원이 있는 것으로 .

2)특수목 고,특성화고,특수학교 등의 정원 추가 배정기 은 제외함.

3)공·사립학교 동일기 임.
※자료 :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,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지침,2010

<표Ⅱ-7>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행정직원(기능직)정원 책정 기

구 분 기능직(사무·조무) 비 고

학교
25학 이하 2

36-34학 3

고등학교

(일반계)

22학 이하 3

23-26학 3

27학 이상 3

고등학교

(특성화)

13-30학 3

31학 이상 4

특수학교
25학 미만 3

25학 이상 4

주 :1)특수목 고,특성화고,특수학교 등의 정원 추가 배정기 은 제외함.

2)공·사립학교 동일기 임.

※자료 :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,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지침,2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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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행정실의 조직

학교 행정조직에서 교육의 효과 운 을 하여 조직에 따라 각기 다른 분업

화된 일부 역할을 맡게 된 인 구성원으로서 사무 리를 담당하는 학교 행정

요원을 행정직원 는 사무직원이라 한다.

학교조직 내에서 행정직원은 교무조직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.학

교 행정조직의 특성은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조직에 있으면서도 학생교육을 담당

하지 않는 비 문 집단이며 앙이나 지방의 교육행정기 과는 계선조직을 이

루어 료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(황태화,2008).

공립학교 행정실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제주특별자치도학교 리운 규

칙 제11조 “행정실의 조직은 ...행정직원 에서 행정실장을 둔다.행정실장이

아닌 행정직원은 소속 상 의 명을 받아 담당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.”라고 하고

있다.학교의 조직 구성원은 정부 직제에 기 하여 조직 되어 있으며,사립학교

행정실의 조직은 공립학교 행정실의 조직을 그 로 복제하여 이식한 형태를 취

하고 있다.조직상의 독자성도 없이 정부조직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있어 당연히

일반직,기능직으로 나 어 정부 공무원의 계 제에 기 한 료주의 인사제도

로 운 되고 있다(정기오,2002재인용).

학교 행정실은 공·사립 모두 행정실장 에 행정직원을 두고 있다.행정실장의

직 과 행정직원수는 학교,고등학교 학교규모에 따라 달리 두고 있다.학

교 구성원의 부분은 교원이며,행정직원은 <표 Ⅱ-8〉과 같이 학교는 공립

13.5%,사립13.0%이고,고등학교는 공립16.1%,사립13.1%로 교원 수에 비하여 소

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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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Ⅱ-8>제주특별자치도 ·고등학교 교직원 구성 비율

구 분 교 원 수 행정직원수
행정직원

구성비율(%)
비 고

학교
국·공립 1,117 151 13.5

사 립 199 26 13.0

고등학교
국·공립 949 153 16.1

사 립 501 66 13.1

주 :2010년 4월 1일 재 황임.

※자료 :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,2010년도 제주교육통계연보,2011

다.행정직원 인사 리

공무원에 한 인사행정의 법규로서는 크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

에 있다.동법 제2조 임용의 정의에 의하면 임용이란 “신규임용 ...해임,

면”을 규정하고 있다.이러한 임용에 한 법규는 모두 개별법으로 구성하고 있

다.그러므로 공무원의 신분과 인사제도와 련해서는 많은 개개의 단일법으로

이루어져 있다고 하겠다.본 논고에서는 공무원에 한 인사제도와 련한 체

인 법 형식은 논의에서 제외하고,다만 행정직원의 인사행정과 련하여 먼

계 법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.행정직원의 임용과 련된 가장 요한 법규로

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와 법인정 이 있다.법인의 정 은 교육부 규(제184

호,1986.5.19폐지 2005.05.23)로 학교법인 정 칙을 제정하여 각 법인에 시달

함으로써 도내 법인이 유사하게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다.각 법인의 행정직원

에 한 인사제도에 하여 정 칙 제84조제1항 “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...공

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”라고 하고 있다.제2항과 3항은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

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·방법· 차 등에 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

다.”라고 하고 있은 재 행정직원의 임용과 련하여 정 이 체계 으로 완

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. 한 신규임용과 련하여 시험과목·방

법· 차 등에 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사립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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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직원의 신규임용과 련하여 도내 다수의 법인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.

4.선행연구 분석

제주특별자치도 사립 ·고등학교의 행정직원 인력 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

하여 이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김정희(1999)는 “사립 ·고등학교 행정직원의 근무조건에 한 연구 :경북지

역을 심으로”에서 사학 행정직원의 근무조건에 한 연구에서 같은 국민 교

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기 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설립 주체자의 임용방법의

차이로 인하여 신분보장,근무조건 등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

된 행정이며,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사기 제고를 하여 필요한 재정과 여러 조건

을 정비하고 행정직원들의 사정신의 발휘와 자질향상을 한 연수 기회의 제

공과 일반사회인이 사학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 정당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

하는 종합 인 시책도 아울러 시 하다고 주장하 다.

임채석(2002)은 “ 등사학 운 제도 개선방안 연구”에서 등 사립학교의 경우

제도 으로 건학이념을 실 할 수 있는 다원화된 교육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

해 타성 으로 학교를 운 하게 되었다. 한 평 화 정책으로 학교재정의 주 수

입원인 학생납입 이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사학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

는 재정수요를 충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,사학에서는 이러한 부족 재정을 정부

의 재정결함보조에만 의존하고 있고,자체 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

다.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첫째,개별사학의 특수성 보장을 해서 국가와 지방

단체는 사립학교가 그 설립이념의 실 을 통하여 사회의 교육요구에 최 한 부

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.둘째, 재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

조함으로써 지원과 자주성 제고보다는 지도·감독의 통제 성향의 사학 설립·운

에 한 감독 체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조됨으로서 소외되었던

자주성을 강조하고 사학정책과 법은 서서히 통제 주의 지도·감독 체제에서 자

주성·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체제로 변환하여야 한다.셋째, · 등 사학행정에

한 교육행정권한의 배분은 지방교육자치제도시행의 본질에 맞는 제도로 시행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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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한다.즉, 앙교육행정기 의 · 등 사학 행정권한을 국가 체 측면에

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주 내로 폭

축소하고, · 등 사학 행정 권한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속하도록 하는 방안을

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.

신종철(2002)은 “사립학교 행정직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-경상북도 사립

등학교를 심으로”에서 사학의 행정직원의 신분은 인사제도에 있어서 공무원

과 동일하지 아니하며, 우와 우면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교원에 비교할 수 없

이 낮음은 물론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

행정직원이 교원과 공무원에 비교하여 보이지 않게 사회 차별과 법 불이익

을 받고 있었다는 인식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행정의 발 과

학교 내 구성원의 사회 통합을 해서는 행정직원을 공무원에 하거나 동등

한 사회 우를 해야 하며, 한 이들에게 용하고 있는 신분보장 인사제

도와 련하여 실성이 없고 미비 된 법률과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를

통하여 보완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고 주장하 다.

박재윤 외(2000)는 “ · 등 사학운 개선방안에 한 연구”에서 사립학교 행

정직원은 공립학교의 교육목 이나 학교조직구성과 다를 바 없이 다 같으나 재

무·회계 신분 계에 있어 서로 다른 법의 용을 받고 있어 동일한 교육기

에 종사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·공립학교의 행정직원에 비하여

명 퇴직제도,서훈,교육행정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 다.

황태화(2008)는 “공·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역할인식 비교 연구 -충청남도 ·고

등학교를 심으로”에서 공립과 사립은 각각 다른 조직특성과 구성원과의 계

로 인하여 행정직원의 권한이나 지 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

타난다고 보았다.사 인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사법의 용을 받고 있는

사립학교 행정실과 공법을 용받는 공무원 신분인 공립학교 행정실장들이 직무

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·사립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역할과정에

서의 인식 비교 연구를 통해 첫째,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침체방지를 한 학교

간 순환근무의 제도 방안 모색을 제안하 고,둘째,학교조직내의 행정실 직원

의 처우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에 한 수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한 후속

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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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논문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운 제도를 종합 으로 분석하거

나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력 리 황을 공립학교 행정직원과의 직무만족도를

심으로 비교 하에 분석하는데 을 두고 있다.

한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처우 근무여건,사기진작에 한 종합 인 책

이 필요하다는 을 제시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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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별 지역별
학 교 수 행정직원수

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

학교
제주시 1 21 5 27 4 91 21 116
서귀포시 14 1 15 56 5 61

계 1 35 6 42 4 147 26 177

고등

학교

제주시
일반계 1 6 5 12 5 41 37 83
문계 6 2 8 51 18 69

계 1 12 7 20 5 92 55 152

서귀포시

일반계 4 2 6 20 11 31

문계 4 4 36 37
계 8 2 10 56 11 67

합계

일반계 1 10 7 18 5 61 48 114

문계 10 2 12 87 18 105
계 1 20 9 30 5 148 66 219

특수

학교

지학교 1 1 11 11
송학교 1 1 11 11

온성학교 1 1 8 8

계 2 1 3 19 11 30
총 계 2 57 16 75 9 317 103 429

Ⅲ.연구 방법

1.연구 상

가.설문지 배부 회수

본 연구실시를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에 있는 사립 ·고등학교 특

수학교에 근무하며,사립학교교직원연 리법 용을 받는 행정직원 수인 103

명을 상으로 하여 2011년 4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직 학교별로 방문하여

설문지를 배부하 다.행정직원 황은 <표Ⅲ-1>과 같으며,이 가운데 96명이 응

답하여 자료로 사용하 다.

<표Ⅲ-1>제주특별자치도 ․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행정직원 황

주 :2010년 4월 1일 재 황임.

※자료 :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,2010년도 제주교육통계연보,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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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행정직원 인 배경별 응답자 황

응답한 설문지는 2010년 4월 재 제주특별자치도 사립 ·고등학교(특수학교

포함)에 근무 인 103명 96명이었으며,설문지의 행정직원 인 배경별 응답

황은 <표Ⅲ-2>와 같다.

구분 N M(%)

성별
남 66 68.8

여 30 31.3

연령
20~30 25 26.0

40~50 71 74.0

근무경력
5년미만 6 6.3
5~20년미만 69 71.9

20년이상 21 21.9

직렬
일반직 38 39.6

기능직 58 60.4

재직학교

학교 25 26.0

고등학교 60 62.5

특수학교 11 11.5

<표Ⅲ-2>응답자에 한 인구 통계학 분석

2.연구 도구

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 구성은 문헌고찰 신종철(2006)이 선행연구

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 에 필요한 문장들을

히 선택하고 분석․종합 작성하 다.

승진에 있어서는 만족도,복무,휴직,징계,과원 된 행정직원의 해결방안에

하여 설문을 하 으며,법 차이로는 공무원에게 용하고 있는 인사제도 련

법규가 행정직원에게는 용되지 않고 용규정을 두거나 제도로서 도입되지 않

은 사항인 특별승진,공로연수 견근무,상훈제도,교육행정 경력인정에 하여

만족도와 견해를 조사하 다.노조결성에 한 법 근거가 없는 데에 한 견해,

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복무 처우개선 이 공립학교 보다 낳은 ,마지막으로

사립학교 행정직원에 한 인사제도 등 인력 리에 하여 정부로부터 바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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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한 서술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.

<표Ⅲ-3>설문지 문항 구성 표

주요 요인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

인력 리 만족수

·승진제도의 만족도 1

6

·임용과정의 공정성 5

·공로연수 견근무 7

·노동조합 8

·서훈제도 9

·교육행정경력 10

인력 리 개선방안

·특별승진제도 미 도입 2

5

·과원에 따른 인사 3

·휴직 4

·징계 구제 차 6

·인력 리 개선사항 11

정책 제언 의견
·공립 비 장 12

2
·정책 제언 13

설문의 문항구성은 행정직원 승진,임용,법 차이,노조 등에 하여 13개의

문항으로 구성하 다.

3.자료 처리

본 연구는 사립학교 행정직원 인력 리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집

된 설문지를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 다.

첫째,사립학교 행정직원 인력 리 만족수 개선방안 제시 을 5단계 척도

로 산출하 고, 행 인력 리 방식에 한 만족수 인력 리 문제 에 한

개선방안 인식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 하 다.

둘째,수립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(12.0Version)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

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립 ·고등학교 행정직원 원을 상으로 한

수조사이므로 분석을 기술통계로 한정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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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매우 불만족스럽다 24(25.0)

불만족스럽다 38(39.6)

그 그 다 29(30.2)

만족한다 5(5.2)

매우 만족한다 0(0.0)

체 96(100.0)

<표Ⅳ-1>사립 행정직원 승진제도의 만족도

Ⅳ.연구결과 해석

1. 행 인력 리 방식에 한 만족수 분석

가.승진제도의 확

승진은 직 상의 신분 상승이다.이러한 승진제도에 하여 “선생님께서는 사

립학교 직원의 승진제도에 하여 만족하시고 계십니까?”하는 질문에 응답한 결

과는 <표Ⅳ-1>와 같다.

설문의 결과를 보면 불만족이 64.6%로 나타나고 있다.이는 사립학교의 특

성상 학교법인 내에서만 근무하고 있으므로 승진의 기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

라, 보의 기회도 많지 않아 장기간 근무에 따른 만족도가 다소 하될 수 있을

것이다.상 직 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내부승진을 시키지 아니하고 외부하서

충원하여 하 직 에 있는 직원은 장기간 승진 기회가 없어 직무의 권태감과

피로감이 증 되고 이러한 승진 체는 직원의 능률과 사기에도 잖은 향을

미치고 있다고 하겠다.



- 34 -

N(%)

매우 그 지 않다 8(8.3)

그 지 않다 20(20.8)

그 그 다 42(43.8)

그 다 21(21.9)

매우 그 다 5(5.2)

체 96(100.0)

<표Ⅳ-2>행정직원 임용과정의 공정성

나.임용과정의 공정성

재 근무학고 있는 학교의 행정직원의 선발등 임용과정이 공정하고 한지

에 한 설문 결과는 <표Ⅳ-2>와 같다.

설문의 결과를 보면 임용과정의 공정성에 하여 정 답변이 27.1%,부

정 답변은 29.1%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.이는,법인정 에 의하면 임용은

임용권자가 “공개채용· 형 는 근무성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

원칙으로 한다.”라고 하고 있으며,그 시험과목·방법· 차는 인사규칙으로 하고

있어 운 상 투명한 인사행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문제는 규정 로 이행되지 않

을 시 이를 통제할 아무런 법 제재장치가 없다는데 있다.이는 행정직원에

한 신분의 불안정성을 높이고,객 인사 행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겠

다.

다.공로연수 견근무 제도

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직원과는 달리 공로연수가 인정되지

아니하고 있는 것에 한 설문 결과는 <표Ⅳ-3>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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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매우 불만족스럽다 46(48.0)

불만족스럽다 37(38.5)

그 그 다 12(12.5)

만족한다 1(1.0)

매우 만족한다 0(0.0)

체 96(100.0)

<표Ⅳ-3>사립 행정직원 공로연수 미 인정

설문의 결과를 보면 공로연수 견근무 제도의 미 도입에 있어 매우 불만

족이 48.0%,불만족 38.5%로 나타나고 있다.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

는 부서가 다름 아닌 행정직원의 직무임에도 사회·복지부분의 인사정책에 있어

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용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커다

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.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정년퇴직

정자의 사회 응 능력 배양과 기 의 원활한 인사운 을 해 정년퇴직일 6개월

이상 1년 이내의 공무원에게 사회 응기간을 주는 제도이나 사립학교 행정직원

은 이러한 국가의 배려를 받지 못하는데 한 차별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

다.

라.노동조합 설립 가입규정

「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」에 의하면 ‘노동조합’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

자주 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 ·사회 지 의

향상을 도모함을 목 으로 조직하는 단체 는 그 연합단체이다.행정직원에게는

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는데,사립학교 행정직

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용하는 것에 한 설문 결과는 <표Ⅳ-4>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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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매우 반 한다 2(2.1)

반 한다 9(9.3)

그 그 다 31(32.3)

찬성한다 33(34.4)

매우 찬성한다 21(21.9)

체 96(100.0)

<표Ⅳ-4>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노동조합 결성

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 결성에 “매우 찬성한다”21.9%,노동조합 결성

에 “찬성한다”34.4%로 체 빈도율에서 56.3%로 있어야 한다는 정 인 반응

이다.

이는 사학의 행정직원도 공무원이나 교원과 같이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

고 있는 것이다.이는 사학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나 복무와 신분보장 측면

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.교원과

공무원에게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허용하고 행정직원에게는 제한을 한다면 법

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본다(신종철,2006).

법원 결(2006.12.8,2006다48229)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

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한 근로기 법 용 여부에 하여 사립학교의

사무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법인정 에 정원ㆍ보수ㆍ복무 신분 보장 등에

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

있지 않으므로,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 법이 용된다고 시하

고 있다.이러한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립학교 행정직원도 노동조합과

련하여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 등에 한 법률」에 의한 ‘공무원노

동조합총연맹’,‘국공무원노동조합’에 가입하도록 법 ·제도 으로 보장해 주길

바라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,하나의 안으로 사립학교 설립 경 자는 국 는

시도 단 로 연합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단체교설을 요구 할 수 있는 여

건을 마련해 필요가 있다고 본다.다만 행정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에 있어 “그

그 다”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가 32.3%,결성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

도 11.4%로 나타났다.이러한 인식은 학교법인과의 가족,친족 는 재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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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매우 반 한다 3(3.1)

반 한다 3(3.1)

그 그 다 10(10.4)

찬성한다 39(40.6)

매우 찬성한다 41(42.8)

체 96(100.0)

<표Ⅳ-5>사립 행정직원의 서훈제도 용

한 계가 있는 행정직원이 앞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일부 행정직원이 가입

되었을 경우 학교 행정을 하는데 부정 작용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

로 해석할 수 있다.

마.행정직원의 서훈법 용

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달리 정년퇴직 시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

받지 못하고 있는데,사립학교 행정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용하는 것에

한 설문결과는 <표Ⅳ-5>와 같다.

설문의 결과를 보면 서훈제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용하는데 “매우 찬성

한다”42.8%,“찬성한다”40.6%로 나타났다. 와 같이 서훈에 한 행정직원의

욕구를 보면 체 설문조사 상에서 83.4%가 서훈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.이는

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헌신· 사하고 교육에 공로가 지 하다면 공·사립

학교의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서훈

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.사립학교에 장기 근속한 후 정년퇴

직하는 행정직원은 공․사립학교의 사회 기여에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 등으로

볼 때 차이가 없고 업무도 유사하여 사회교육발 에 이바지한 공 이 같음에도

상훈법에 서훈을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정훈장 정부포상 상에서 제

외 된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“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”라는 헌법정

신에 배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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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매우 반 한다 2(2.1)

반 한다 9(9.4)

그 그 다 11(11.4)

찬성한다 27(28.1)

매우 찬성한다 47(49.0)

체 96(100.0)

<표Ⅳ-6>사립 행정직원의 교육행정경력 인정

바.교육행정경력의 미 인정

행정직원의 근무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인정하는

것에 한 설문 결과는 <표Ⅳ-6>와 같다.

설문 결과를 보면 사립학교 근무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하는데 “매

우 찬성한다”49.0%,“찬성한다”28.1%로 나타나고 있다.여기서 교육행정경력이

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월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에 근무한

행정직원의 근무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에 한 강한 불만의

표시 다고 본다.사립은 설립 주체가 다를 뿐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

으로서 교직원의 신분이나 복무,제 수당,연 등이 국,공립 직원과 다

르지 않으므로 공․사립학교 동일학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의 교육행

정 경력의 인정에 하등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는데도 차별을 두고 있다.

특히 새로운 직업으로의 환,즉 학교의 리직이나 교원 는 공직선거에 임

하고자 하 을 경우 교육행정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장으로의 직 는 공

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,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이나 교원으로

직을 하 을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『별표22』제5류에 의한 경력환산율이 5항

을 용하도록 하고 있어 경력에 한 100%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한 강

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(신종철,200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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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특별승진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6(6.2)

특별승진 제도 신 그에 상응한 보상이 된다면 만족한다 11(11.5)

공립학교 행정직원과 동일하게 특별승진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78(81.3)

기타 1(1.0)

체 96(100.0)

<표Ⅳ-7>사립 행정직원 명 퇴직 시 특별승진 제도의 미 도입에 한 인식

2.인력 리 문제 에 한 개선방안 인식 분석

가.명 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제도 도입

공무원이나 교원에게는 명 퇴직 시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명문화하고 있

다.이에 하여 사립학교 행정직원은 공립학교와는 달리 명 퇴직 시 특별승진

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데 한 설문결과는 <표Ⅳ-7>와 같다.

설문의 결과를 보면 명 퇴직 시 공무원과 동등하게 특별승진 제도가 도입

되어야 한다가 81.3%.로 나타났다.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 40조 4항,지방공무

원법 39조 3항 등에 따라 업무유공,제안 채택,명 퇴직,사망 추서, 사상 수

상을 인정받았을 때 할 수 있다.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2010년 9월 1일부

터 퇴직 신청일 재 사립학교에서 근속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,정년 잔여기간

이 1년 이상인 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직원을 상으로 명 퇴직제도를 시행

하는 만큼 공무원 신분에 의제하여 사립학교에 장기 근속한 행정직원을 명 퇴

직 시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나.과원 된 행정직원의 인사

사립학교 교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과원 시 공립학교로 출될 수 있으나

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경우 제도 미비로 인하여 신분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“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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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법령을 개정해서 공립학교로 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1(42.7)

사립학교 간 행정직원 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24(25.0)

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 으로 공립학교로 견 근무시킨다 26(27.1)

법인 이사회를 거쳐 강제 면직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0(0.0)

기타 5(5.2)

체 96(100.0)

<표Ⅳ-8>행정직원 과원 시 해결방안에 한 인식

직원 과원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”하는 질문에

응답한 결과는 <표Ⅳ-8>와 같다.

설문의 결과를 보면 “법령을 개정해서 공립학교로의 보가 될 수 있도록

해야 한다”42.7%,“사립학교 간 행정직원 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”

25.0%,“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 으로 공립학교로 견 근무시킨다”27.1%

로 나타나고 있다.

여기서 공립학교로의 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가 크게 나타났다.이는 사립

학교의 과원 된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

학교의 폐교‧폐과 는 학 수 감축 시 직권면직을 하지 아니하고 공립학교 교

원으로 특별채용 하고 있으나 행정직원의 경우 재정결함 지원 정원 기 이 공립

학교와 동일하여 공립학교의 경우 정원이 감소할지라도 다른 기 이나 학교로

출이 이루어지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동일 법인 내에서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

문에 신분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.실제로 201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

사립학교 행정직원 정원 리 지원기 조정 <<표Ⅳ-9>에 따라 제주특별자치

도 내 사립 ·등학교 정원에 비하여 원이 과원인 학교의 행정직원 기능

직렬 5명이 2010년 10월 1일부터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최장 3년의 기한으로 제

주특별자치도육감 소속 기 으로 견되었으며,의원면직한 1명을 제외한 2011년

5월 재 4명의 기능직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 에 배치되어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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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계약직 행정직원을 임용하도록 법규를 개정한다 82(85.4)

소속 직원 업무 행자를 지정하고 으로 보상한다 6(6.3)

사립학교 직원 과원 된 직원을 견 근무하도록 한다 7(7.3)

공립학교 신규임용 기자를 견 근무하도록 한다 1(1.0)

기타 0(0.0)

체 96(100.0)

<표Ⅳ-10>행정직원 공백 시 해결방안에 한 인식

행 변 경

·과원자 자연감소시까지 인건비는 지

원하되,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

임용 불가

·2010.12월말까지 과원을 해소하지 않

은 법인의 정원을 과한 사무직원 인

건비는 재정결함보조 기 재정수요

액에서 제외하여 지원 단

<표Ⅳ-9>사립학교 행정직원 정원 리 지원기 조정내용

주 :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음.

※자료 :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,사립학교 사무직원 견에 따른 의회 자료,2010

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 의 견은 다소나마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신

분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는 한시 인 조치일 수 있어 신분불안을

완 히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.

다.행정직원의 휴직에 한 비형평성

행정직원의 출산휴가,장기요양(병가),휴직 등으로 행정업무의 공백이 생길 경

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한 설문결과는 <표Ⅳ-10>와 같다.

설문의 결과를 보면 행정직원이 련법에 의거 휴직함으로써 행정공백이

발생하 을 경우 계약직 행정직원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규의 정비가 85.4%로 나

타나고 있다. 행의 행정실 직무에 있어 행정직원이 휴직에 들어갈 경우 실제

으로 업무 행을 할 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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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(%)

지방공무원 징계 차를 용하도록 해야 한다 62(64.6)

사립학교 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21(21.9)

정 에 상세한 차를 규정해야 한다 8(8.3)

행 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5(5.2)

기타 0(0.0)

체 96(100.0)

<표Ⅳ-11>행정직원의 법령상 징계 구제 차 부실에 한 인식

1항에 의한 근무 공백이 발생하 을 경우 동법 제32조에 의거 기간제교사를 채

용하여 결손을 완벽히 보충할 수 있으나 행정직원의 경우 계약직 행정직원에게

요업무를 맡길 수 없는 계로 휴직자의 업무량에 따라 련성이 큰 직원에게

업무가 고스란히 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.이는 비록 사립학교에 국한된

문제가 아니라 공립학교 한 같이 살펴 야 할 사안으로 교원처럼 휴직자를 완

히 보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 

라.행정직원의 징계 구제 차

행정직원의 징계는 교원과는 달리 법령상 징계 구제 차가 갖추어 있지

못한 것에 한 설문결과는 <표Ⅳ-11>와 같다.

설문의 결과를 보면 “지방공무원 징계 차를 용해야 한다”64.6%,“사립

학교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”21.9%로 나타난 것은 행정직원의 징계와

구제 차가 법 보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단된다.

이는 사학 행정직원의 징계는 정 에 의하여 “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

원에게 용하는 규정을 용하되 ...”라고 되어 징계사항을 교원에게 용하도

록 포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 면에 있어서는 교원과 동일하게 이루

어지지 않고 공무원에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.징계 구제는 교원이

든 행정직원이든 신분상에 있어 매우 요한 사항이다.동일한 법인 내에 같은

법규에 의해 임용된 교원과 행정직원의 징계에 있어 교사는 「사립학교법」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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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별법」에 의해 신분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반면,행정직원은 사립학교 법에

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 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인사규칙(법인의 내부

규정)으로 정한 것은 법의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어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

것으로 볼 수 있다.

마.행정직원 인력 리 개선을 한 제도 개선

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력 리와 련하여 시 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하

여 5항목을 선정하여 질문하 으며,올바른 인력 리를 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

에 한 설문을 요인별로 분석 하 다.

구분
남 여 체

N % N % N %

신분보장 제도의 도입 33 (50.0) 18 (60.0) 51 (53.2)

승진기회의 공정성 부여 20 (30.3) 7 (23.4) 27 (28.1)

정부포상(훈 ‧포장)

제도의 도입
1 (1.5) 1 (3.3) 2 (2.1)

학교 사무의 경감

(직원의 확충)
10 (15.2) 3 (10.0) 13 (13.5)

교육행정 경력의 인정 2 (3.0) 1 (3.3) 3 (3.1)

체 66 100.0 30 100.0 96 100.0

<표Ⅳ-12>성별에 따른 올바른 인력 리를 한 개선사항

구분
20~30 40~50 체

N % N % N %

신분보장 제도의 도입 10 (40.0) 41 (57.8) 51 (53.2)

승진기회의 공정성 부여 10 (40.0) 17 (23.9) 27 (28.1)

정부포상(훈 ‧포장)

제도의 도입
0 (0) 2 (2.8) 2 (2.1)

학교 사무의 경감

(직원의 확충)
4 (16.0) 9 (12.7) 13 (13.5)

교육행정 경력의 인정 1 (4.0) 2 (2.8) 3 (3.1)

체 25 100.0 71 100.0 96 100.0

<표Ⅳ-13>연령 에 따른 올바른 인력 리를 한 개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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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5년미만 5~20년미만 20년이상 체

N % N % N % N %

신분보장 제도의 도입 3 (50.0) 36 (52.2) 12 (57.1) 51 (53.2)

승진기회의 공정성 부여 2 (33.3) 18 (26.1) 7 (33.3) 27 (28.1)

정부포상(훈 ‧포장)

제도의 도입
0 (0.0) 2 (2.9) 0 (0.0) 2 (2.1)

학교 사무의 경감

(직원의 확충)
1 (16.7) 11 (15.9) 1 (4.8) 13 (13.5)

교육행정 경력의 인정 0 (0.0) 2 (2.9) 1 (4.8) 3 (3.1)

체 6 100.0 69 100.0 21 100.0 96 100.0

<표Ⅳ-14>근무경력에 따른 올바른 인력 리를 한 개선사항

구분
일반직 기능직 체

N % N % N %

신분보장 제도의 도입 24 (63.2) 27 (46.6) 51 (53.2)

승진기회의 공정성 부여 7 (18.4) 20 (34.5) 27 (28.1)

정부포상(훈 ‧포장)

제도의 도입
0 (0.0) 2 (3.4) 2 (2.1)

학교 사무의 경감

(직원의 확충)
7 (18.4) 6 (10.3) 13 (13.5)

교육행정 경력의 인정 0 (0.0) 3 (5.2) 3 (3.1)

체 38 100.0 58 100.0 96 100.0

<표Ⅳ-15>직렬에 따른 올바른 인력 리를 한 개선사항

구분
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체

N % N % N % N %

신분보장 제도의 도입 12 (48.0) 33 (55.0) 6 (54.5) 51 (53.2)

승진기회의 공정성 부여 7 (28.0) 15 (25.0) 5 (45.5) 27 (28.1)

정부포상(훈 ‧포장)

제도의 도입
0 (0.0) 2 (3.3) 0 (0.0) 2 (2.1)

학교 사무의 경감

(직원의 확충)
4 (16.0) 9 (15.0) 0 (0.0) 13 (13.5)

교육행정 경력의 인정 2 (8.0) 1 (1.7) 0 (0.0) 3 (3.1)

체 25 100.0 60 100.0 11 100.0 96 100.0

<표Ⅳ-16>재직학교에 따른 올바른 인력 리를 한 개선사항

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행정직원 인력 리 개선을 한 제도개선으로

필요하도고 인식하는 사항이 “신분보장 제도의 도입”53.2%,“승진기회의 공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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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”28.1%,“학교 사무의 경감(직원의 확충)”13.5%,“교육행정 경력의 인정”

3.1%,“정부포상(훈·포장)제도의 도입 제도의 도입”2.1%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

다.행정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법인정 에 정원ㆍ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

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
신분이 안정은 곧 직원 사기와 귀결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의 근무가 사인으

로서가 아닌 공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받고 이로 인한 신분보장

제도를 공무원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. 한 승진기회의

공정성 부여가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.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법인 정 행정

직원 임용사항 “일반직원의 신규임용,승진,근속승진, 우선발, 직, 보,

강임,휴직,직 해제,복직,면직,해임 면(이하 임용 이라한다)은 공개채

용· 형 는 근무성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”란 규

정 의거 그 세부 인 시험과목·방법· 차를 인사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

로 승진 임용 시 객 인사행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다음으로

학교사무의 경감(직원의 확충)에 한 해석으로는 사립학교의 행정직원은 국공립

학교의 행정직원이 하지 않는 여업무,시설공사업무,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

다.이러한 부분은 공사립의 구분을 떠나 학교에 근무하면서 법 용은 국공립학

교에 용하면서 사립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학교 내의 문제로 치부된다는

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3.결과분석에 따른 개선방안

가.인력 리 만족수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

1)승진제도의 개선

승진은 재 보다 무거운 직책을 담당하는 상 직으로의 종 인 이동을 의미

한다.실 제의 확립에 요한 요인으로서 행정직원 개인의 사기 향상에 요한

동기요인이 되며,개인 능력 발 의 수단이 될 수 있다. 한 조직 으로는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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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수단이 되며,인력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는

방법이 된다.직 의 상승은 조직 내의 능력자로 인정받음은 물론 개인 으론 삶

의 질 향상과 조직의 업무 성과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하겠다.이에 승진과 련

한 만족도를 설문 하 는바 불만족이 64.6%로 나타나고 있다.사립학교 행정직원

의 경우 한번 그 직에 임용되면 출 승진 기회가 거의 없다.그러므로 그 직

에서 몇 년의 연수가 지나가면 그에 상응한 직 으로 올려 갈 수 있는 기회가

공립에 비하여 무하다고 볼 수 있다.

한 퇴직자가 발생하여도 임용이 경력과 업무 능력에 의하여 승진되는 것이

아니라 학교법인 계자의 친․인척이 임용되어 업무에 미숙함으로 인한 직

원 간에 갈등을 조장시키기도 한다.이로 하여 한 사기 하 갈등을 느낄

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한 제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.그러므로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사 체의 해소를 한 방

안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공무원과 동등하게 근속승진제도의 도입하여 시행된

것은 사립학교 행정직원 명 퇴직제도의 도입은 정 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.

2)임용제도의 개선

공무원과 공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계약

을 체결하는 것이고,행정직원은 법인과 사인간의 고용계약의 형태로 근무 계를

형성하는 것이다.이와 같이 국가와 법인 그리고 개인과의 고용계약을 맺는 방법

에서 공무원법과 법인정 에 의하면 신규임용을 모두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하도

록 규정하고 있다(신종철,2006).

특히,행정직원의 신규임용에 한 정 의 규정은 “공개채용‧ 형 는 근무성

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”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

단지 명문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.설문에서 임용

과정이 공정하고 하다고 인식하는지에 하여 묻자 부정 유보 인 답

변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.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임용에 하여 학교법인의 자율

성을 주장하기 앞서 공무원임용령에 한 공개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임용의 투

명성을 담보하여야만 공립학교 신분에 하는 공 신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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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한 <표Ⅳ-17>와 같이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기 을 일반직 9 ,기능직10

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투명한 인사행정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있

다.

구분 지원기

행정

직원

․공립학교 일반직 정원 리 기 용

․과원자에 하여 2010.12.31까지만 인건비 지원

․상 직 에의 승진임용 :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33조의 기 에 따라

승진소요최소년수 도래(과원자가 있는 학교법인은 과원이 해소될 때

까지 승진 불허)

․신규임용 기

-일반직9 ,기능직10

-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 년수 이상 근무

경력자 제외

-신규 임용 기 에 어 난 상 직 임용 시 인건비 과분은 지원하지 않음

․사무직원(일반직,기능직)신규임용 시 임용 정일 10일 이 사 의

․사무직원 승진 임용 시 임용 정일 10일 이 사 보고

<표Ⅳ-17>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기

주 :1)교원 지원 기 은 생략함.

2)2011년 5월 1일 재까지 용 기 임.

※자료 :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,사립학교 운 의 내실화를 한 사립학교

행정실장 의회 자료,2010

3)공로연수 견근무

정년퇴직을 앞둔 행정직원에 한 공로연수 견근무 제도의 병행이다.공무원

임용령 제42조제2항과 련하여 공무원에게 용하고 있는 공로연수 견근무

제도를 행정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.이는 정년퇴

직 정자의 사회 응 능력배양과 기 의 원활한 인사운 을 해 한 제도

이다.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학법인의 평균 법정부담율이 2009년도 15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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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부담실 이 미비하여 교직원의 인건비 부분을 국고보조로 충당하고 있는

실에서 공로연수 견근무는 자칫 사학에 한 반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

단서조항으로 법정부담율을 최 30%까지로 정하고 이 부담비율을 상회하는 법

인에 한하여 공로연수 견근무를 인정한다면 공무원과 교원에는 하는 사회‧

복지정책 실 이 될 것이다.

4)노동조합 가입 허용

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3권이 보장되는 조직으로서 노동자

의 경제 ,정치 ,사회 지 향상을 목 으로 한다.헌법 제33조 제1항 “근로

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하여 자주 인 단결권,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

가진다.”,「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」 “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

되어 자주 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,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 ,사회

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 으로 조직하는 단체 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.”로 노

조활동 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.

개인 간의 계약 계에 기 를 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

의 계약 계에 기 한 국․공립 교원과는 신분상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.사

립학교법 제55조에서 “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

에 한 규정을 용한다.”로 정하고 있어,사립학교 교원은 비록 신분이 공무원

은 아니지만,1999년에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 등에 한 법률」을 제

정하여,공무원 에서도 교원과,교원의 복무규정을 따르던 사립학교 교원은

외 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
공무원의 경우에는 「노동조합 노동조합 계법」,「공무원직장 의회설립운

에 한법률」에 의거 “ 공노”,“공노총”등 각종 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

에 가입하고 있다.교원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자기의 기호에 맞게 자유롭게

선택 할 수 있다.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

법 근거가 없어 이에 한 설문을 한 바,노동조합 결성에 찬성한다가 56.3%로

나타났다.이는 넓게 보면 행정직원도 근로자의 한 사람이며 공무원과 같이 노조

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.학교법인정 에 의하면 “사무직원의 복무는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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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용한다.”라고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은 가능할 수

있다.다만,법인측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교섭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분상 불

이익을 우려하여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.그러므로 행정직원의 권익보호

를 하여 노조가입이 교원 공무원에 의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,이를 허용할

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법 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.

5)사립학교 행정직원 서훈제도 시행

서훈법의 목 이 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는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

있다.‘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’라고 하면 외국인을 포함한 어느 구라도

될 수 있는 것이다. 상훈법 제14조(근정훈장)규정에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

원에게는 용하고 사립학교에 장기 근속한 후 정년퇴직하는 행정직원은 공․사

립학교의 사회 기여에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 등으로 볼 때 차이가 없고 업무

도 유사하여 사회교육발 에 이바지한 공 이 같음에도 상훈법에 서훈을 추천할

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정훈장 정부 포상 상에서 제외되어 사기 사무 능

률이 하되어 있는 실정이다.이에 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용받는 것에

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설문하 는바 찬성한다가 83.4%로 나타나고 있다.이

는 국․공 기업체,공공단체 는 사회단체의 직원은 서훈의 상으로 인정하면

서도 학교의 행정직원은 서훈의 상자로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11조제

1항 “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구든지 ...정치 ‧경제 ‧사회 ‧문화

생활의 모든 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”와 제2항 “사회 특수계 은 인

정되지 아니하며, ...이를 창설할 수 없다.”에 배하고 있는 것이다. 실에

괴리되어 있는 모순 을 개선하여 사립학교 행정직원도 공무원에 하여 사학

교육발 에 공 이 뚜렷한 자에게는 퇴직 시 근속 년수에 따라 서훈추천 자격이

부여될 수 있도록 법개정 리 지침이 개정되어야 한다.그러므로 빠른 시일

내에 상훈법 제14조(근정훈장),제23조(근정포장)조문의 내용 교원으로 한정

한 것을 「교직원」으로 확 하여 공․사립학교 간 형평성을 도모하며 법규의

공백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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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교육행정 경력의 인정

교원자격검정령 제9조 사립학교 행정직원은 교육행정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

있다.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해서도 국·공립학교의 행정직원과 같이

교육행정 경력이 인정되도록 행법의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.공․사립은

설립 주체가 다를 뿐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 으로서 교직원의 신분이

나 복무,제 수당,연 등이 공무원법을 용 국·공립 행정직원과 다르지

않으므로 공․사립학교 동일학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의 교육행정 경

력의 인정에 하등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는데도 차별을 두고 있다.이에 하여

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근무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하여 어떻

게 생각하는가를 설문하 는바 찬성 한다는 인식이 77.1%로 나타나고 있다.이는

행정직원의 직무가 공무원의 직무와 상이하다면 교육행정경력에의 인정여부는

재검토해야 한다.사회 기여에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 등으로 볼 때 차이가 없

고 직무분석에서 보듯 공무원과 하등의 차이가 없이 업무가 동일하다.그러므로

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2일반직 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행

정직원 근무경력을 100%인정하여야 하며,교원자격검정령 제9조 제1항 4호 “사

립학교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력”을 신설토록 하는 법규 개정이 시 하다.

나.인력 리 인식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

1)특별승진 제도의 도입

사회보장의 하나인 명 퇴직과 련하여 공무원과 교원은 명 퇴직 시 재의

직 에서 한 계 을 승진시켜 퇴직을 하고 있다.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

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 과 련하여,그 운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으로 정

함으로써 특별승 제도의 공정하고 효율 인 운 을 기하기 해서 공무원 특별

승 제도를 운 하고 있다.공무원 특별승 제도는 업무실 이 뛰어난 공무원을

극 으로 찾아 실 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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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고 하고,특별승 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,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

을 감안,엄격한 심사기 과 공정하고 객 인 심사 차를 마련하여 특별승

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다. 한,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극 으로

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 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 시킴으로

써 업무 신과 행정발 을 도모하고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함이다.

그동안 국가에 한 헌신과 국민에 한 사를 인 물질로 보상하는 것

은 한계가 있어 사회 보상의 한 방편으로 공직 지 인 계 에 하여 한 직

을 높여주고 있다.이는 공직을 떠나는 개인에게 우수 공무원으로 명 롭게 퇴직

하게 하여 사회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상당한 만족과 자부심을 심어 다고 볼

수 있다.그러나 행정직원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공직의 계 은 인정 되지 않으나

사회 인정을 받기 해,명 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

인정과 신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이에 사학행정직 총 경력 30년 이

상 근속자로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승진 소요 최 연수 이상을 근무하고

부참사(5 )로 15년 이상 근속한 행정실장으로 정년퇴임일 1년 이내에 한하여 4

승진제도 시행하여 승진기간의 보수차액은 법인에서 지 하도록 조건부 승진

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.

2) 견 교류 근무제도의 법제화

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격히 감소함으로써 학교 통‧폐합과 학 수 감

축으로 행정직원이 과원으로 발생하고 있다.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의 경우 공무원

으로 수 을 조 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 수 감축 정원 기

이 조정될 경우 정원보다 원이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.사학의 교원

은 정원 비 과원이 되는 경우 련법에 의거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나 행정직원

은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.이에 하여 행정직원 과원 시 가

장 바람직한 해결책에 한 설문을 하 는바 “법령을 개정해서 공립학교로 보

”42.7%,“사립학교 간 행정직원의 교류”25%,“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 공

립 견”27.1% 다.이에 반하여 “법인 이사회를 통하여 강제 면직해야 한다”는

0%로 견 교류를 통해서라도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압도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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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5월 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1일,경북도교육청은 2010

년 7월 1일부터 사립학교 행정직원 정원을 과한 각각 5명,8명의 인력을 공

립학교에 견하고 있다. 견자는 공립학교에 견,근무를 한 뒤 다시 해당 법

인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.그러나 이는 한시 인 조치일 뿐 재 법령이나 규칙

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상황 흐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.

그러므로 산의 감과 인력의 효율 리를 해서는 과원 된 행정직원을

공립학교 련 기 에 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,지방공무원법,

학원정 에 과원 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견 교류 항목을 신설

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신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정비가 이루어

져야 한다.

3)휴직에 따른 체 인력 확보

재 일선 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로 인한 체인원은 크

게 늘고 있으나 체 인력자를 활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,활용한다손 치

더라도 동료에게 크게 의존하는 형식으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.이러한 상황

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성 직원들은 휴가 휴직에

한 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조직분 기 한 이들에 해 호의 일 수

없다.행정직원이 출산휴가,장기요양(병가),휴직 등으로 행정업무의 공백이 발

생하 을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안에 하여 “계약직 행정직원을 임용하도록 법

규 정비를 해야 한다”라는 인식이 85.4%로 압도 으로 나타나고 있다.교원의 경

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1월 이상 근무 공백이 발생하 을 경우 동법

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하여 해당 교과에 한 완벽한 체

가 가능하나 행정직원의 체인력활용에 있어서의 문제 으로 체인력자의 책

임소재불분명,수당의 비 실성,인력풀의 미흡, 문직의 체인력 부재 등을 들

수 있다.이 에서도 체 인력자는 단순히 업무 보조역할만 하지 실질 으로 출

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.이 가장 선행되어야

할 부분이 체인력을 활용하는데 따른 산지원의 보장이다.그러므로 행정직원

도 교육을 해 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나 교원과 같이 동등한 우와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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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휴직과 련하여 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

근거가 있어야 하며, 체인력을 사역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산에 편성하여 지원

해야 한다.

4)징계 규정의 보완과 구제 차의 보장

례는 교직원의 임면은 법인과 사법상 제약에 의한 고용 계로 보고 있어 학

교법인이 징계권 남용에 한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.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기

하여 교원에게는 「교육기본법」과 「특별법」,「사립학교법」에서 신분을 특

별히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다.그러나 행정직원에

한 징계 재심청구와 련하여 정 에 “그 조직 운 등에 하여는 이

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”라고 하고 있다.이에 징계 구제

차에 한 설문에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 차를 용하거나 사립학교 법에 상

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로 나타났다.이러한 설문의 결과는 행정직원과 련하

여 징계 원회의 조직 운 을 별도의 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데 문제의

소지가 있기 때문이다.교원은 징계규정을 법에 상세히 규정하고서는 행정직원은

인사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 난다.법은 제정과 개정을 하기

해서는 련인의 의견수렴과 차를 거쳐야 하며 정책결정을 한 여론형성이

선행되어야 한다.그러나 규칙은 내부 조직원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이다 그러므로

제정이나 개정이 상당히 유연하며 수시로 변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어 보면 민주사회에서 법규의 제정과 개정이 쉬우면 사회 변화에 탄력

응으로 유익한 면도 있으나 반면 개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

지니고 있다.특히 신분과 련하여 법인이 자유로이 교직원의 신분에 향을 주

는 법규를 개정하기 쉽게 한다면 교직원의 신분불안이 단히 크다고 하겠다.이

러한 병패를 방지하기 하여 교원의 징계와 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

이다.그러므로 행정직원의 신분을 체계 이고 안정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징

계의 규정과 구제 차를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에 상세히 규정하거나 는

공무원의 징계규정을 용하도록 하는 법규의 개정이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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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신분보장 제도의 도입

신분보장이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 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

지 않는 것을 말한다.그 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정도는 직장을 선택하는데 있어

서 가장 요한 고려 요인 의 하나이며 행정직원들의 사기에도 인 향

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. 구를 막론하고 그 신분과 지 가 안정되지 않고서는

능률을 올릴 수 없으며 어떠한 조직체도 그 구성원이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한

다면 공고한 결속력을 기 할 수 없다.따라서 신분보장은 조직체의 생산성과 안

성의 건이라 하겠다.사람은 구나 그 자신의 신분과 지 가 안정되지 않고

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,어떠한 조직체도 그 구

성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지

못한다.사립학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에 용하여 신분이 보

장되고 있다.그러나 사립학교 법인정 에 정원ㆍ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

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
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올바른 인력 리를 하여 시 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

하여도 “신분보장 제도의 도입”이 53.2%로 가장 시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

다. 사립학교 행정직원에 한 신분보장은 이와 같이 제도상 정 상 그리고 형

식상 그 체제를 뚜렷이 갖고 있다 하여도 운 실제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

으며 많은 직원이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근무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.

신분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하에서는 신분보장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을

수 없다.신분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큰 만큼 이를 제한해야할 필요도 크기 때문

이다.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행정직원으로 하여 직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

여 국가와 국민에게 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 사학 행정직원의 방종이나

설립자에게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.그러므로

공·사립학교 행정직원의 형평성 확립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사기진작을 해

서라도 사립학교 직원에 한 최소한의 우 기 을 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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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결론 제언

1.결론

본 연구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용하고 인력 리 제도를 분석하여 공립학

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비교 검토하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 들의 해결을 한

합리 인 정책 안을 제시하는데 목 을 두었다.연구결과를 기 로 하여 내린

결론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

는 구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사립학교라 하면서(법 제2조 제1항),이

재단법인으로서의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

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 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 으로(법 제1조)제정된 법

이다.사립학교는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실시하는 공교

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에서 한정 으로나마 공공 성격을 가진다는 이 부

인되는 것은 아니지만,사립학교는 재단법인으로서 갖는 재단 목 의 실 을

한 독특한 건학이념이나 학풍 등을 오늘날의 공교육 제도하에서도 실 할 수 있

도록 하기 하여,일반 으로 출연재산의 리(사립학교법 제28조),수익사업(법

제6조), 산의 편성 결산(법 제29조 내지 제33조)등 사립학교 경 에 한

사항들에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며,그밖에 학교법인은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

교의 장 교원의 임면에 한 인사권의 행사(법 제53조 내지 제53조의3)등에

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.그 에서 사립학교의 교육과정,수업,교

과서 사용,교원의 자격요건 등 학교교육에 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행

․ 등교육법이 사립학교에도 용되며,사립학교법 제4조는 사립학교가 국가

의 지도․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을 규정하고 있다.공공성을 앙양하기

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성은 사학을 속 으로 만들며,동시에 항 으로 만

들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립 으로 보는 왜곡된 사학의 성격을 낳을 수

있다.그러므로 향후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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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에 고려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,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

의 계는 상생 계로 근되어야 한다.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는 공교육제도

의 일환으로 운 되고 있으며 공립학교와 상호 보완 인 계에 있다.기회균등,

교육여건의 개선,책무성의 확보 등이 시되었고,이 속에서 공․사학 간의 동

질성․형평성이 요한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에 한 정책은 공

교육기 으로서의 공공성이라는 보편성 에 사학이라는 교육이념의 실 을

한 자주성을 강조하여야 한다.

둘째,사립학교법 제70조의2“학교법인 는 사립학교경 자는 그의 사무와 그

가 설치·경 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,그

설치·운 과 사무직원의 정원·임면·보수·복무 신분보장에 하여는 학교법인

는 법인의 사립학교경 자의 경우에는 정 으로 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 자

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.”라고 하고 있어 정 에 의한 신분 계를 정하고

있다.헌법재 소의 결(2005헌마1163,2006.02.23)에서 보듯 교원과 학교법인과

의 계가 사법의 규정을 받는 고용 계로 시하고 있어 학교법인과 행정직원

의 계도 사법의 규정을 받는 고용 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.

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신분보장과 복무,인사제도에 있어 지방공무원에

게 용하고 있는 법규를 용토록 하고 있고, 한 직무와 역할이 공립학교 공

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바,법인과 행정직원의 법률 계에 있어 신분보장과

복무,인사제도에 하여는 사인간의 근로계약을 넘어 교원 는 공무원으로서

의제 되어야 할 것이다.

셋째,공무원과 비교하여 법 으로 미비 이 상당하고 그 운 면에 있어 정

과 실제가 상충하고 있다.실증 능력을 원칙으로 한 승진 투명성과 공정성

을 보장한 임용제도,공로연수 견제도,권익보호 복지향상을 한 노동조합

가입,헌법의 평등 가치에 따라 서훈제도 시행,공무원에 한 교육행정 경력의

인정,명 퇴직 시 특별승진 제도의 도입,과원 된 행정직원에 한 견 교

류 근무제도의 법제화,휴직에 따른 체 인력 확보,징계 규정의 보완과 구제

차의 보장,마지막으로 신분보장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. 와 같은 의식

은 재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여,

인사,시설,학교법인 업무 등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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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있음에도 정원기 은 공립학교에 하여 지원하고 직 신분에 하여

는 정 인사규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사회 차별과 법 불이익을 받고 있

다는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한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용하고

있는 신분보장 인사제도와 련하여 실성이 없고 미비 된 법률과 제도는

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를 통하여 보완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.다만,이러한

제도를 도입하기 에 재와 같은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임용체계는 좀 더 보완

되어 공립교육기 의 행정직원의 임용제도와 같은 체계를 가진 것으로 개선되어

야 할 것이다.교육 장에서 사립학교 행정을 직 담당하는 행정직원들의 신분

보장을 확고히 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. 한 교육발 에 동기를

부여하고,건 한 사학으로 발 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.

2.제언

가.후속연구를 한 제언

본 연구는 사학의 행정직원과 련하여 국·공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

원과 각종 인사 제도를 비교 분석하 다.연구의 범 를 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

등사학 행정직원에 국한하 으므로 연구범 의 폭이 좁으며,설문 상도 지역

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 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.그러

므로 후속 연구는 본도의 범 를 넘어 국 으로 확 하여야 하며, 학의 행정

직원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의 범 에 포함하여야 한다.향후 연구의 내용에 있어

인사제도와 련된 개별 사항에 하여 항목별로 심층 인 연구가 뒤 따라야

하겠다.끝으로 사립학교법과 정 의 법 체계성과 연계성에 을 두고 공무

원과 교원에게 용하고 있는 인사제도가 행정직원에게는 락되어 있는 부분을

추가 으로 찾아 법과 정 을 보완하는 연구가 뒤 따라야 하겠다.이의 실 을

해서는 단순히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지수 을 악하는 수 에서 벗어나

실에 맞는 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을 두어야 하며,교육 주체들이 사회

약자이며 조직의 소인수인 행정직원을 하여 처우 근무여건과 사기진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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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한 수 을 높을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.

나.정책 제언

사립학교는 국·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백년 계를 결정하는 교육기

으로써 매우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.그 다면 공

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동일한 우를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

도 용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. 같은 국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기

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설립 주체자의 임용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신분보장,근

무조건 등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.

조직사회에서 조직을 이끌어 가기 하여서는 조직사회의 구성요소인 직원에

한 최 의 만족도를 얻을 때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

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행정직원들에 한 보다 극 이고 이해

와 발 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다.그러므로 학교의 구성원들에게

용하고 있는 신분보장과 인사제도와 련하여 공무원과 교원에 비교하여 법규

가 차별화 되어 있거나 불완 한 규정,그리고 제외된 법규는 실에 맞도록 보

완․개정하거나 실 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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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Abstract】

TheImprovementPlansforPrivateSchool

AdministrativePersonnelresourcesManagement

-FocusingonPrivateJunior.SeniorHighSchoolinJeju-

KoYoungMin

GraduateSchoolofEducationatJejunationalUniversitySpecializedinEducation

Administration

SupervisedbyProf.KoJeon

Thisstudyaimsasystematicanalysisonthelegalstatusofprivateschool

administrativepersonnelwhichisdiscriminatedfrom thatofnational.public

schoolsundertheconditiontheirlegalstatusistreatedasbothpublicand

privateindividuals,and thenpresentanalternativeatthesametimeasa

planforitshereafterimprovement.

Following are the sequence setofto carry on this study.First,a

comparativeanalysisonthetraitsofprivateschool& incompleteregulations

basedonprivateschoollaw,andthenthehomogeneityofpublicandprivate

schoolswasconducted,Second,thelegalstatusofprivateschooladministrative

personnelwaslookedintotofigureoutwhethertheyarerelatedtopublic

law orprivatelaw byreferringtoandanalyzingtheprivateschoollaw and

literature.Third,the actualstate ofadministrative personnelstructure &

resource management was analyzed to see in what aspect they are

disadvantaged,followedbytheproposalofareform measur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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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administrativeemployeesfrom 16privatejunior.seniorhighschooland

specialeducationschoolsinJejuandwhoweresubjecttotheActforthe

PrivateSchoolTeachersandStaffsPensionwerechosenasthesubjectsfora

questionnaireaimingtofind outtheirsatisfactionlevelwithprivateschool

administrativestaffsresourcemanagement& awarenessofanymeasuresto

solveproblems.

Consequently,first,inrespecttotheirsatisfactionlevelwithadministrative

employeesresourcemanagement,moreconcretely to say,theirsatisfaction

with promotion system,the fairness for appointmentroute,meritorious

trainingasaform ofsecondment,formingoflaborunionandacknowledgment

ofeducationaladministration career,they feltbeing discriminated for the

applicationoftheregulationsofpersonnelsystem whowerenotsubjecttoit,

whiletheadministrativeemployeesatpublicschoolsweresubjecttoit.

Second,intheirawarenessofthemeasuretosolvetheproblemsinhuman

resourcemanagement,theywanted theirlegalrelationwiththejobtothe

privateschooladministrationtobechangedtotherelationwiththeteachers

or public officials transcending the labor contract between the private

individualsforthemattersofspacialpromotion system which hasn'tyet

introduced,sectionstaff-dependentappointment,unfairnessforadministrative

employees'leaveofabsenceanddisciplinaryaction& reliefprocedureforthe

administrativeemployees,andtheirawarenessofthemosturgentreformation

for the betterment ofprivate schooladministrative employees'resource

managementwastheintroductionoftheguaranteeoftheirstatus.

Asanyone being discriminated in human resourcemanagementdespite

his/herstatusofworkinginanacademicinstitutioninchargeofnational

educationjustlikethatatpublicschoolsonlyabydifferentappointmentway

ofthefounderoftheinstitutioncouldbeconsideredindesirable,unrealistic

andincompleteregulationsandsystem fortheprivateschooladministrative

staffs resource management must be made up and reformed through

legalizationassoonaspossibl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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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부록1】

사립학교 행정직원 인력 리 개선방안을 한

설 문 지

안녕하십니까?

이번에 사립학교 행정직원 인력 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비하

고 있습니다.

본 설문지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신분보장과 권익 향상에 하여 다음과

같이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얻고

자 드리는 것입니다.

사립학교 행정직원 인력 리에 한 제반 기 자료가 부족한 실에서 선

생님의 성의 있는 응답은 매우 귀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.

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 앞에 ∨표를 하거나,공란에 의견을

어주시면 단히 고맙겠습니다.

아울러,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본 연구의 목 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

다.설문조사에 조하여 주신데 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011.4.

제주 학교 교육 학원 고 민 올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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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선생님의 인 배경에 한 사항입니다.

▶ 성 별 :____① 남 ② 여

▶ 연 령 : ① 20-30 ② 40-50 ③ 60 이상

▶ 근무경력 : ① 5년미만 ② 5-20년미만 ③ 20년이상

▶ 직 렬 : ① 일반직 ② 기능직

▶ 재직학교 : ① 학교 ② 고등학교 ③ 특수학교

1.선생님께서는 사립학교 직원의 승진제도에 하여 만족하시고 계십니까?

① 매우 불만족스럽다.

② 불만족스럽다.

③ 그 그 다.

④ 만족한다.

⑤ 매우 만족한다.

2.사립학교 행정직원은 공립학교와는 달리 명 퇴직시 특별승진 제도가 도입되

지 않는데,이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① 특별승진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.

② 특별승진 제도 신 그에 상응한 보상이 된다면 만족한다.

③ 공립학교 행정직원과 동일하게 특별승진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.

④ 기타 ( )

3.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과원시 공립학교로 출될 수 있습니다.

행정직원 과원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① 법령을 개정해서 공립학교로 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사립학교 간 행정직원 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.

③ 과원이 해소 될 때까지 한시 으로 공립학교로 견 근무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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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법인 이사회를 거쳐 강제 면직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.

⑤ 기타( )

4.행정직원의 출산휴가,장기요양(병가),휴직 등으로 행정업무의 공백이 생길

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① 계약직 행정직원을 임용하도록 법규를 개정한다.

② 소속 직원 업무 행자를 지정학고 으로 보상한다.

③ 사립학교 직원 과원 된 직원을 견 근무하도록 한다.

④ 공립학교 신규임용 기자를 견 근무하도록 한다.

⑤ 기타( )

5.근무하시는 학교 행정직원의 선발등 임용과정이 공정하고 하다고 생각하

십니까?

① 매우 그 지 않다.

② 그 지 않다.

③ 그 그 다.

④ 그 다.

⑤ 매우 그 다.

6.행정직원의 징계는 교원과는 달리 법령상 징계 구제 차가 잘 갖추어 있

지 못한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① 지방공무원 징계 차를 용하도록 해야 한다.

② 사립학교 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.

③ 정 에 상세한 차를 규정해야 한다.

④ 행 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.

⑤ 기타 ( )

7.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직원과는 달리 공로연수가 인정되지

아니하고 있는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① 매우 불만족스럽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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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불만족스럽다.

③ 그 그 다.

④ 만족한다.

⑤ 매우 만족한다.

8.사립학교의 행정직원에게는 공무원과는 달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

근거가 없는데,사립학교 행정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용하는 것에 하여

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① 매우 반 한다.

② 반 한다.

③ 그 그 다.

④ 찬성한다.

⑤ 매우 찬성한다.

9.사립학교 행정직원은 공립학교 직원과는 달리 정년퇴직시 상훈법에 의한 서훈

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,서훈제도를 동일하게 용하는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

하십니까?

① 매우 반 한다.

② 반 한다.

③ 그 그 다.

④ 찬성한다.

⑤ 매우 찬성한다.

10.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근무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,

인정하는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① 매우 반 한다.

② 반 한다.

③ 그 그 다.

④ 찬성한다.

⑤ 매우 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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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올바론 인력 리를 하여 시 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

을 차례 로 순번을 어주십시오.

① 신분보장 제도의 도입

② 승진기회의 공정성 부여

③ 정부포상(훈·포장)제도의 도입

④ 학교 사무의 경감(직원의 확충)

⑤ 교육행정 경력의 인정

12.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복무 처우에 있어서 공립

학교 경우보다 사립학교가 더 낳은 부분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.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13.사립학교 행정직원에 한 인사제도 등 인력 리에 하여 정부로부터 바라

는 일들이 있다면 자유스럽게 어 주시기 바랍니다.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**********성의 있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**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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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부록2】사립학교 행정직원 인력 리에 한 자유 서술

o 재 사립 ..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공립학교와 비교

하여 살펴보면,인사 리. 여 리,시설공사,법인업무 등 해당 업무를 추가

으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 으로 행정직원 정원이 배

정되고 있는 실정임.정원이란 법령에 의해 행정기 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

도록 정해진 인력의 수를 정의함과 동시에 행정기 의 업무의 양·성질에 따라

배정되고,직 는 직무등 은 해당업무의 성질·난인도·책임도 등을 고려하

여 책정(행정기 의 조직과 정원에 한 통칙 제23조)토록 하고 있음.이에,

사립학교 행정의 특수성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에 맞는 정원 책정 안을

별도로 마련하여야 함.

o · 등교육법 제12조(의무교육)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

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로 입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

학교 의무교육을 사립 학교에 탁하여 실시함에도 교직원에 한 법정부

담 은 사학법인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.이에,2002학년도부터 실시되는

학교 의무교육의 취지에 따라 사립 학교의 법정부담 은 국가 는 지방자

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함.

o 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정직원 직무연수는 공립학교 기 으로 과정이

편성되어 사립학교 행정 특성에 맞는 법인 리,계약 ·결산,보수·연말

정산 등 공립학교에 비해 상 으로 문성 항양 기회가 부족하 다.사립학

교 행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안

정 으로 표 화된 사학행정 인 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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